
         지방공무원법 제76조(근무성적의 평정)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(임기제공무원

의근무기간) 및 제21조의5(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)에 따라 지방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

대한 근무실적 평가등급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가.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심의

             - 평가대상 :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마급) 1명

             - 서면심의 : 2015.12.04

             - 심의위원 (4명)

              • 위원장 : 보건소장

              • 위  원 : 건강관리과장, 건강정책과장, 의약과장

          나. 평가등급 결정 

붙임 1. 임기제공무원(마급) 근무실적 평가 의결서 1부.

     2. 근무실적 평가등급 결정 및 계약 연장서 1부.

     3. 성과목표계획서 및 평가서 각 1부. 끝.
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성북구보건소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등급 결정

연번 소속 성명 계약기간 평가기간 총평점 평가등급

1 건강관리과 박미진 2015.01.01.~2015.12.31 2015.01.01.~2015.11.30 100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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